
구 분 주 요 내 용 시행시기

입법고시 제1차

시험 헌법과목 

도입 및 제2차

시험 선택과목 

변경

￭ 제1차시험에 헌법과목을 도입

  -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하고 헌법과목 점수를 60점 이상 획득

한 응시자 중 PSAT 성적순으로 제1차시험 합격자

를 결정

  - 헌법과목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제1차시험 불합격

   ※ 2016년도 입법고시 제3차시험 불합격자의 경우 헌법

과목 적용없이 제1차시험 면제됨

2017년도 입법고시

부터 적용

일반행정

직류

민법(친족상속법제외), 정책학,

지방행정론(도시행정포함), 정보

체계론, 조사방법론(통계분석제외)

법제직류
세법,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재경직류
세법, 회계학, 통계학,

국제경제학, 상법

￭ 제2차시험 선택과목 변경

  헌법, 입법과정론을 폐지하고 아래와 같이 변경함

   ※ 제2차시험 필수과목은 현행대로 유지

공개경쟁채용시험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안내

시행기관 : 국회사무처

우리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제도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바뀌는 시험제도의 주요내용과 시행시기를 숙지하시어 시험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구 분 주 요 내 용 시행시기

영어•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성적 

인정기준일 변경

현행 인정기준일 개정 인정기준일

응시원서 제출할 때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2017년도 입법고시

부터 적용

￭ 영어능력검정시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가산제도 

폐지

￭ 해당분야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 제도(만점의 1% 또는 

0.5%)를 폐지함

 붙임1 참고

-2016년도 시험까지 

가산점 적용

-2017년부터 폐지

의사상자 등에

대한 가산제도 

신설

￭ 적용시험 : 8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가산대상 :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취업보호대상인 의상자 및 그 배우자•자녀

￭ 가산점 : 만점의 5% 또는 3% 

          (단, 과목별 4할 이상 득점해야 적용)

          

5%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

3% 의상자의 배우자•자녀

￭ 가점을 받은 합격자는 선발예정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과 중복 시 

응시자가 하나의 가점만을 선택하도록 함

2016년도 시험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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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 직렬에 대한 

공채 과목 신설 

및 실기시험 체력

측정기준 개정 등

￭ 방호 직렬 9급 공채 시험과목 

  국어, 영어, 헌법, 한국사, 사회

￭ 무도 가산점 적용

  -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 무도 3단 이상(3%), 무도 2단 이상(2%)

※ 단, 해당 직렬에 대한 시험의 실시여부는 매년도 9급 

공채 공고 시에 공고문을 확인하기 바람

2016년도 시험부터 

적용

￭ 경위 및 방호 직렬 실기시험 체력측정기준 개정

  - 측정종목 및 측정기준 등 변경

  붙임2 참고

※ 바뀌는 시험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사항이 적용되는 공채시험의 공고문에서도 

자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구분 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ㆍ

정보처리

분야

일반직

6ㆍ7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

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

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

사

0.5%

일반직

8ㆍ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

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

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

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

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일반직 

6급 이하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비고: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

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붙임1.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



종 목 성별
평 가 점 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100미터 

달리기

(초)

남
13.0

이내

13.1～

13.5

13.6～

14.0

14.1～

14.5

14.6～

15.0

15.1～

15.5

15.6～

16.0

16.1～

16.5

16.6～

17.0

17.0

이후

여
15.5

이내

15.6～

16.3

16.4～

17.1

17.2～

17.9

18.0～

18.7

18.8～

19.4

19.5～

20.1

20.2～

20.8

20.9～

21.5

21.5

이후

1,000미터 

달리기

(초)

남
230

이내

231～

236

237～

242

243～

248

249～

254

255～

260

261～

266

267～

272

273～

279

280

이후

여
290

이내

291～

297

298～

304

305～

311

312～

318

319～

325

326～

332

333～

339

340～

347

348

이후

팔굽혀펴

기

(회/1분)

남
58

이상
57～52 51～46 45～40 39～34 33～28 27～23 22～18 17～13

12

이하

여
50

이상
49～45 44～40 39～35 34～30 29～26 25～21 20～16 15～11

10

이하

윗몸일으

키기

(회/1분)

남
58

이상
57～55 54～51 50～46 45～40 39～36 35～31 30～25 24～22

21

이하

여
55

이상
54～50 49～45 44～40 39～35 34～30 29～25 24～19 18～13

12

이하

좌우

악력

(㎏)

남
61

이상
60～59 58～56 55～54 53～51 50～48 47～45 44∼42 41～38

37

이하

여
40

이상
39～38 37～36 35～34 33～31 30～29 28～27 26～25 24～22

21

이하

 비 고 

 1. 측정된 수치 중 10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1,000미터 달리

기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며, 좌우 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실기시험의 종목에 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붙임2.

경위직렬및방호직렬공개경쟁채용시험의실기시험에있어체력측정기준및합격자결정방법

① 측정기준

② 합격자 결정 방법 : 제1항의 측정기준에 의한 점수가 매 종목 2점 이상, 전 종목 합산점수가 

2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 

안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시험 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

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